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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 아이 수차례 학대한 60대⼥ 징역형 집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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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=뉴시스]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. (뉴시스DB) photo@newsis.com

[부산=뉴시스]김민지 기자 =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

받았다.

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

벌)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60대·여)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심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.

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 부분에 담요를 덮어 넘어지게 한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체

적·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심 부장판사는 "A씨는 아이돌보미로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

않으며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"며 "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,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"고

판시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mingya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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